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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, 상고인 원고

소송 리인 변 사 지  외 2인

고, 상고인 근 복지공단

원 심 판 결 울고등법원 2013. 11. 22. 고 2013누12203 판결

판 결  고 2015. 1. 15.

주 문

상고를 각 다. 

상고 용  고가 부담 다. 

이 유

  상고이 를 판단 다.   

  1.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  ‘산재보험법’이라고 다) 80조는 ‘산재보험 여  다

른 보상이나 상과  계’에 여 ‘ 권자가 이 법에 른 보험 여를 았거나 

  있 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  사 에 여 근 법에 른 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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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 책임이 면 고( 1항), 권자가 동일  사 에 여 이 법에 른 보험

여를  경우 사용자는 그 액  도 안에  민법 그  법 에 른 손해 상 

책임이 면 다( 2항 )’고 규 고, 3항 본 에  “ 권자가 동일  사  

민법이나 그  법 에 라 이 법  보험 여에 상당  품  면 공단  그 

 품  통  는 법에 라 산  액  도 안에  이 법에 

른 보험 여를 지 지 아니 다”고 규 고 있다. 또  산재보험법 87조는 ‘ 3자

에  구상권’에 여 ‘공단이 3자  행 에 른 재해  보험 여를 지  경

우 그 여액  도 안에  권자  3자에  손해 상청구권  고( 1

항 본 ),  권자가 3자 부터 손해 상   경우 상액  일  

법에 라 산  액  도 안에  공단  산재보험 여를 지 지 아니 다( 2

항)’고 규 고 있다. 

   각 규  취지는 산업재해  인 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  근 자는 재해보상 

청구권과 산재보험 여 권  행사   있고, 아울러 일  요건이 충족 는 경우 

사용자에 여 불법행  인  손해 상청구권도 행사   있 므 , 이들 청구권 

상 간  계  손실  이 보를 지   보상 또는 상액  조 를 규

는 데에 있다.

  라  산재보험법 80조 3항에  말 는 ‘동일  사 ’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

여  상이 는 손해  근 법 또는 민법이나 그  법 에 라 보 는 

손해가 같  질  띠는 것이어  산재보험 여  손해 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  보

 계에 있는 경우를 미 다( 법원 1991. 7. 23. 고 90다11776 판결 참조).

  2. 원심이 같  취지에 ,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  자 신체사고보험에 해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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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  사용자  손해 상  이행  지  것이 아니므  산재보험 여

에  공   없다고 판단  것  당 고, 거 에 산재보험법 80조 3항에 

 산재보험 여  다른 보상 또는 상과  조 에  법리 등  해  법이 없

다.  

  3. 그러므  상고를 각 고 상고 용  패소자가 부담 도  여, 여 법  

일  견  주 과 같이 판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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